
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의2] <개정 2025. 10. 1.>

폐전기ᆞ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

(제11조제1항 관련)

1. 지원 대상 사업자: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

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.

가. 삭제 <2016.3.22.>

나.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

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

다.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

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

라. 법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

2.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감경 기준
감경 사유 감경금액

가. 삭제 <2016.3.22.>

나.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 소비자의 거주지에

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

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

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

한 경우

해당 회수체계의 구축ㆍ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%

이내(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)

다.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

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

설치하는 경우

해당 회수체계 구축에 지출한 비용의 100% 이내(해당

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)

라.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해당 시설 지원 등에 지출한 비용의 100% 이내(해당

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)



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

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

시설을 신규로 지원하는

경우
마.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

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

활용ㆍ회수체계 구축 관

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

경우

해당 연구용역 수행에 지출한 비용의 100% 이내(해당

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)

※ 비고

1.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 활성화 또는 재활용촉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

경우에만 인정한다.

2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및 구체적

인 감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.

3. 감경 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

과금에서 감경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다. 이 경우, 각 목의 감경 사유에 따른

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금액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감경금액의 총액은

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


